
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2] <신설 2016. 9. 29.>

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(제24조의2제1항 관련)

구 분 지 정 요 건

1. 도시공원 부지

가.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㎡ 이상일 것

나. 지방자치단체(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

다. 이하 같다)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

확보(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

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

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였을 것

2. 운영 및 관리

가.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

나.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

을 것

다. 나목의 조직에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ㆍ교육을 담당하

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

력이 있을 것

라.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

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

3. 공원시설

가. 도로ㆍ광장, 조경시설, 휴양시설, 편익시설, 공원관리시

설을 포함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공

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

나.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

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


